
의  결  안

2015년도  기계분야  제 1-1 회   위 원 회

년 월 일
 2015년  7월  27일(1차)
2016년  2월   일 (2차)

의안번호 제 1-1 호

의    제
  인증신제품 적용심사
  <주방용자동소화장치(약제누설감지 및 오작동방지)>

1. 제안부서 : 기전설계팀 ➪ 기전설계부

2. 제안근거 :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 운영기준(2014. 1)

3. 제안사유 : 해당 보유업체로부터 신제품 적용 요청이 있어 부의 ➪ 재심사

4. 심사․의결사항 :  적용 보류(1차) ➪ 적용(2차)

   -(1차) 본 인증신제품은 기능 및 성능에 있어 현재 우리공사 설계기준(시방서 포함)에 
          적합한 제품으로 적용이 가능함.
          다만, 제품단가가 타 제품단가에 비해 현저히 높으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
          구매면제 요청을 하거나 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적정단가를 찾을 때까지
          본 위원회의 의결을 보류. 
   -(2차) 제품단가 부분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의 구매면제 요청과 관련하여 불수용
         의결안을 수용하여 인증 유효 기간 내에 지급자재로 발주되는 자동식소화기에 한해 
         구매액의 20%를 의무구매 한다.(적용단지 : 별첨#1 “자동식소화기 직접구매계획”)
 

2015년도 기계분야 제1-1회 인증신제품 적용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
심사․의결하였음.

 2016년   2월   일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원 장    건축설계처장     이 우 필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부위원장    기전설계부장     박 기 호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원    첨단기술사업처장 이 원 풍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원    기계공사부장     김 혁 재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원    기전사업부장    정 기 철(代 정택용)    

                          위    원    건설사업부장    정 성 호(代 강대호)    


